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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방안은 마련되었으나 약 1.3%(EA 포털 등록 
시스템: 16,199개, 컨설팅 시스템: 214개)의 사례를 적용하여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특수성을 분석하고 합리적 수준의 관리기준표를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있어 기록관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
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관리기준표 6개 영역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기술(description)된 정보를 기초로 현재의 기록관리 환경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장에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환경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환경 중 하나의 사례 분석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기록관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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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an implementation plan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record management 
has been prepared; however, analyzing the specificity of various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and preparing a reasonable level of management reference table by applying 
about 1.3% (EA portal registration system: 16,199, consulting system: 214) has its 
limitations. This study started b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in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Based on the described information, 
the current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was analyzed by dividing the six areas 
of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of the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 into three groups. Thus, a systematic environmental improvement model was 
propose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dataset records management in the field. Although 
there is a limitation in analyzing one of the dataset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s 
of various institutions, it is intended to help broaden the horizons of records manage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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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은 다양한 기록유형을 탄생시켰고, 기록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록관리 패러다임

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 왔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시작하던 1999년 종이문서 중심에서 2007년 전자문서 중심

으로, 이후 2020년 데이터형 기록 중심의 기록관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 기록관리 환경은 행정환경의 변화

를 반영해 왔다.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법령)의 전면개정으로 과거 종이

형태의 물리적 생산⋅관리방식에서 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생산⋅관리방식으로 기록관리 환경의 전환기를 맞이하

였다. 더욱이 공공영역에 빠른 속도로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과거 종이문서 형태의 대장류, 카드류 등은 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형 기록으로 생산⋅관리⋅활용하고 있다.

2020년 개정된 공공기록물법령은 종이문서 및 전자문서뿐 아니라 범정부 EA 포털(GEAP: https://www.geap.go.kr)

에 등록된 16,199개(2022년 현재) 및 그 밖의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형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개별 시스템 및 업무의 특성에 의존적이므로 기존의 전자문서 

형태의 기록관리 절차 및 방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이유로 2007년 및 2010년 공공기

록물법 시행령 개정 당시 기록관리 대상으로 포착되었음에도 지난 10여 년간 기록관리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고심거리로 남아있었다. 국가기록원은 ‘2007년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연구용역’을 비롯하

여 많은 연구와 논의 끝에 2020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정보시

스템의 특성에 기반한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는 관리 둘째, 관리기준표 작성 및 기술(description) 정보를 메타데

이터로 활용하는 간접적 관리 셋째, 유관부서(운영부서-기록관-국가기록원 등) 간 협업을 통한 관리 넷째, 데이터

세트의 이관 및 삭제 도구 등 국가기록원의 개방형 기술지원에 의한 관리이다. 

국가기록원은 2019년 14개 중앙부처 대상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체계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2020년~2023년: 매년 50개)까지 약 214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분석 및 관리기준표 작성을 단계적으로 

확산⋅지원한다(국가기록원, 2020b). 2020년 공공표준(국가기록원, 2020a)과 실행 매뉴얼(국가기록원, 2020b)을 

공표하였고, 기록관리 담당자 및 학계의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등록 및 열람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급 기관에서 기록관리

에 참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방안은 

마련되었으나 약 1.3%(EA 포털 등록 시스템: 16,199개, 컨설팅 시스템: 214개)의 사례를 적용하여 다양한 행정정

보시스템에 대한 특수성을 분석하고 합리적 수준의 관리기준표를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수준, 인적⋅물적 자원 배분 등 각 기관의 기록관리 환경 수준에 따라 현장의 

실무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관리기준표 중심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록관리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PACS의 관리기준표를 실무에 적용하기에 앞서 기록관리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환경개선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 컨설팅 결과물(국가기록원, 2020c)인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이하 PACS)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6개 영역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기술(description)된 정보를 기초로 기록관리 환경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PACS의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에 적합한 체계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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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문헌연구, 공공표준(국가기록원, 2020a) 및 실행 매뉴얼(국가기록원, 2020b)을 통하여 데이터세트 관리기

준표 운영 및 기록관리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2단계는 사례로 선정한 PACS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시스템 분석서를 비롯한 사업 결과보고서(국가기록원, 2020c)를 검토하였고 외주 

시스템 유지보수 담당자 및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시스템 구성요소와 운영체계를 정리하였다. 

또한 실무부서를 방문하여 병역자원 관리를 위한 PACS와 병무행정시스템의 업무맥락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신체 

등급 판정 시 의료영상 자료의 업무적 활용과 증거적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3단계는 PACS의 관리기준표 6개 

정보영역을 기록관리 환경의 세부 관련성을 중심으로 관리정보 및 시스템 정보 그룹, 데이터정보 및 업무정보 

그룹, 법규정보 및 기록관리정보 그룹으로 나누어 데이터세트에 대한 현행 기록관리 환경을 분석하였다. PACS 

및 업무 관련 규정, 유사한 행정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식, PACS의 관리기준표 작성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논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PACS의 데이터세

트 기록관리 환경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기록관리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 방안

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PACS의 데이터세트에 대한 특성에서 비롯한 개선안으로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대표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 담당자가 직면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환경의 심층적 

사례 분석으로 현장의 실무를 토대로 기록관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1.3 선행연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법령의 시행, 공공표준(국가기록원, 2020a) 및 실행 매뉴

얼(국가기록원, 2020b)을 공표하여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전⋅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관리방안이 

마련되기 전의 연구는 데이터형 기록에 대한 새로운 기록관리 정책 방향과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이규철(2017)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유형을 데이터의 특성, 처리방식, 업데이

트 형태의 3가지 축에 의해 이루어진 조합으로 설명하고 유형에 따라 이관(생산 후 변경 불가), 이관 후 수집(생산 

후 추가), 수집(지속적 생산⋅수정⋅삭제⋅조회)으로 구분하여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또 단위기능을 

이관 및 보존⋅관리 단위로 제안하고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의 사용과 DBMS에 독립적인 보존 포맷으로 SIARD 

포맷을 권고하였다. 

왕호성, 설문원(2017)은 전자기록과 전자객체를 구분하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재현 도구의 필요성과 물리적 

이관에 따른 진본성 확보의 위험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생애주기에 기반한 기록관리에서 탈피하여 전체 데이터베

이스를 관리단위로 설정하여 재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물리적 보존이 아닌 외형 기능의 재현을 통한 

이용가능성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오세라, 이해영(2019)은 개별적 특수성을 지닌 공공기관의 6개 시스템에 대한 기능과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무에 적용 가능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단위기능 도출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였

다. 관리단위로 단위기능 개념을 수용할지라도 보존 기간 및 관리방법의 다양화로 인해 처분단위를 별도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관리방안이 마련된 후의 연구로 서지인(2020)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생산⋅획득⋅분류⋅색인작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관리 목적, 선별 기준 및 관리

항목을 기술하는 과정까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터의 이용은 정부기능분류체계

(BRM)를 반영하여 관리할 것, 그리고 식별자에 의한 유관 시스템 연계로 기존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인 관리기준표 도입을 제안하였다.

신정엽(2021)은 2019년 국가기록원 시범사업에서 전자인사관리시템 관리기준표 작성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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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정을 소개하고 관리기준표 중 기록관리정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선별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할 것, 처분제약 기간의 적용보다 단위기능의 범위를 조정하여 상위

의 보존 기간 적용을 고려할 것, 단위기능에 대한 데이터 테이블과 비정형데이터의 매핑 자료를 필수적으로 작성

하고, 단순 참고용 비정형데이터의 경우 기록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정은 외(2022)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조직의 업무수행에 기반하여 증거 및 정보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관리기준표 작성에 의한 기록관리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자 하였다. 관리기준표 항목을 식별, 기록관리, 활용 기준

에 따라 개선 여부를 결정하고 병합과 삭제로 항목을 간소화하여 관리영역을 재편성하였다. 행정정보시스템 자체

관리의 원칙과 처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 관리상의 특성을 전제로 기존의 보존 기간 적용보다 보유 기간의 

개념을 도입하고 한시와 영구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

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기준표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관리용과 이관용으로 이원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연구성과들은 관리기준표 작성⋅개선 및 운영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관리기준표를 고도화시키는 것 하나만으로 기록관리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정교한 관리기준표를 작성했음에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록관리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관리기준표에 의한 기록관리 성과를 이루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관리기준표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기록관리 

환경이 갖춰져 있다면 효율적인 기록관리 수행으로 예상 밖의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에 다수의 행정정

보시스템이 기록관리를 염두에 두고 구축⋅운영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안정적인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수행에 적합한 기록관리 환경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이해

2.1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체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은 병역자원의 병역판정 신체검

사 시 의료영상 장비에서 전송된 2D, 3D 정보를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하여 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이다. PACS의 구성은 획득부, 저장⋅데이터베이스부, 조회⋅출력부, 네트워크⋅
통신부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 PACS의 구성도

먼저, 획득부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인적정보와 함께 X-ray, CT, MRI, 초음파 등의 의료영상을 DICOM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국제표준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PACS 서버에 전송하는 기능

을 제공한다. 최근 의료장비는 DICOM 표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구형의 장비들은 아날로그 형태를 디지털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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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저장⋅데이터베이스부는 획득부에서 전송된 인적정보와 의료영상을 구조화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정형데이터인 인적정보와 비정형데이터인 의료영상 파일을 결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으며, 이용 빈도에 따라 단기 및 장기 저장장치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조회⋅출력부는 과거의 필름 형태를 대신하여 저장장치로부터 디지털 의료영상을 검색하고 모니터로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확대, 축소, 회전, 반전, 영상 처리 및 각도 측정, 면적 계산, 영상 재배열 등 의료영상 

조회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제공하며 필요한 의료영상을 DVD 등 외부 저장장치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지원한다. PACS의 모니터는 특수 모니터와 일반 모니터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 모니터는 영상의학과 전담의사가 

판독을 위한 전문적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높은 해상도와 밝기를 제공한다. 반면 일반 모니터는 해당 과목 

전담의사가 신체검사 대상자의 의료영상과 판독결과를 열람하기 위하여 활용한다. 또 PACS가 제공하는 의료영상 

파일은 *.DCM 및 *JPG의 두 종류로 DCM 포맷은 국제표준을 적용한 원본 파일이며, JPG 포맷은 원본 파일에 

대한 섬네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파일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통신부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 인적정보 및 의료영상을 PACS의 사용기관 상호 간에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중앙신체검사소와 지방병무청(이하 병무지청 포함)은 PACS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표준 포맷 방식과 빠른 속도는 핵심적인 시스템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PACS의 운 체계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모든 과정 및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의해 총괄 관리되고 있다. PACS는 병무행정시스

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 과목 전담의사의 오더(order)에 따라 기관 내 장비로 촬영한 의료영상뿐 

아니라 신체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외부 의료영상을 저장⋅관리하면서 신체 등급 판정 업무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는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시스템 증설, 데이터 저장 등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병무청은 2009년부터 외주 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 PACS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P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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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으로 필름 형태로 생산⋅보존⋅활용하면서 발생하였던 검사시간 지연, 보존공간 부족, 관리인력 부족, 

필름 공유의 불편 등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해당 과목 전담의사(조회/확인), 방사선사(촬영), 

영상의학과 전담의사(판독) 간 신속한 의사소통으로 신체검사 업무의 효율성과 신체 등급 판정의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게 되었다.

2.2 데이터세트의 업무맥락과 기록가치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병역법 제11조).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진행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PACS가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신체검사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 병역 정 신체검사 내용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신체 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서 명시한 신장⋅체중 및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7급으로 판정하며 판정 결과는 병역의무자의 역종을 결정하는 증거기록이 

된다. 신체검사의 모든 과정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며 신체검사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적번

호 등 인적정보와 함께 검사결과를 병무행정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는 공적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 후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질병 상태 문진표를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진행되는 나라사랑카드에 의한 본인확인은 각 신체검사 단계에서 우선적으

로 수행되는 필수적 절차이다. 먼저,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장⋅체중 측정, 시력검사, 혈압측정, 

심리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를 기본검사로 실시한다. 

안과, 내과, 외과 등 과목별 신체검사는 기본검사와 질병 상태 문진표 및 제출된 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신체 건강한 사람은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이

하 수석전담의사)가 각 과목별 상세 문진을 통하여 검사 후 신체 등급을 판정하는 한편,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과목 전담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수석전담의사가 재확인 문진 검사 후 신체 등급을 판정한다. 

과목별 전담의사에 의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정확한 건강상태 확인을 위하여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 촬영 등의 

오더(order)를 수행할 수 있다. 

방사선사는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흉부 방사선 촬영 의료영상 및 전담의사의 오더(order)에 의하여 촬영

한 의료영상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등 나라사랑카드의 인적정보와 연계하여 PACS에 저장하고 전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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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영상의학과 및 해당 과목)가 판독⋅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신체검사 대상자의 외부 의료영상은 CD 등록기

를 활용하여 신체 등급 판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과목 전담의사에게 제출하는 것을 지원한다.

병무청은 2001년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병역면제 2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본 제도의 주요 목적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다. 2심제의 운영에 따라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 신체검

사(1심) 결과 신체 등급 5급 및 6급 대상자, 이의제기자, 2차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중앙신체검사

소(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소속기관)에 정밀 신체검사(2심)를 의뢰하고 그 결과 판정된 최종 신체 

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수행한다. 병역자원별 신체검사(1심) 및 정밀 신체검사(2심) 의료영상은 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의해 지병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 PACS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은 참조

판정 서류인 병무용 진단서, 의무 기록지, 진료 기록지, 진단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의료영상을 종합적으로 참고하

여 병무행정시스템에 신체 등급 및 병역처분 결과를 등록하여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PACS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의료영상(1심 및 2심)은 병무행정시스템과 업무맥락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병역처분과 병역 면탈 예방 

등을 선도하기 위한 병무행정의 증거기록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환경 분석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전자기록이지만 개별적인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의존적이므로 전자문서와 

같은 기록관리 방식의 일괄적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2020년 개정 공공기록물법령(공공표준 및 실행 

매뉴얼 포함)은 시스템 단위의 관리를 원칙으로 관리기준표 6개 영역 36개 항목의 메타데이터를 작성한 후 기록관

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간접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장에서는 PACS의 관리기준표를 세 개의 영역으로 그룹화하

고, 각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환경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1 관리정보 및 시스템정보 그룹 

PACS의 데이터세트는 병역처분을 위한 신체 등급 판정 시 병역자원에 대한 정보 및 증거기록으로 활용된다. 

이에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은 직제운영규정에 따른 업무분장 및 EA 등록 정보 등을 토대로 단위기능을 설정하고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그림 4> PACS의 시스템  업무 기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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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은 병무청의 기관 고유기능이지만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체검사, 신체 등급 판정, 병역

처분 등 소관사무가 각 지방병무청으로 분장 됨에 따라 업무의 수행 측면에서는 지방병무청의 유사기관 공통기능

이라 할 수 있다. 병무청의 기관 고유기능을 지방병무청의 유사기관 공통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한 PACS의 데이터

세트 기록관리 환경을 먼저, 관리정보 및 시스템정보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3.1.1 행정정보시스템  단 기능의 리기 을 일원화해야 한다. 

PACS의 관리기준표는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 1개의 단위기능을 설정하고 작성하였다. 관리기준표에 의하

면 단위기능의 관리기관은 병무청이며 시스템 및 DBMS 운영⋅관리는 지방병무청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기능이 행정정보시스템의 업무기능과 데이터세트의 무결성을 해치지 않고 분리 가능하여 효율적인 기록관리

를 가능하게 하는 단위(오세라, 이해영, 2019)라고 인지한다면 시스템의 분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병역자원 의료

영상 관리’ 단위기능과 행정정보시스템인 PACS의 운영⋅관리는 동일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구분 본청(병역 정검사과) 지방병무청 앙신체검사소

PACS 운 ⋅ 리
시스템 정보 리

 유지보수(소 트웨어 포함)
하드웨어  DBMS 리 하드웨어  DBMS 리

단 기능 리기 표 작성⋅ 리 - -

<표 1> PACS의 리 황

병무청은 EA 정보, DBMS 정보, 개발산출물 등 시스템 정보관리와 통합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있다. 반면 PACS

의 사용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는 병역자원의 규모, 예산 등 각 기관이 처한 여건에 따라 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과 같은 하드웨어 운영을 기관별로 계획하여 관리하고 있다. PACS의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는 

병무청 주관으로 수행됨에 따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하드웨어 및 DBMS의 경우 PACS의 각 사용기관이 

관리하므로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 사양 및 운영방법을 선택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를 위한 일관성 있는 시스템관리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매년 늘어가는 의료영상의 용량을 제어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의 방사선사들은 시스템 증설을 위한 정보 수집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기관마다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림 5> PACS의 시스템 리 방식

PACS의 사용기관은 데이터세트를 생산⋅보존⋅활용하면서 자체 백업을 수행하고 1일 단위로 중앙신체검사소

로 전송하여 분산 백업을 실시한다. 지방병무청과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검사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지만 지방

병무청은 신체검사(1심)에 의해 처분이 가능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세트를 생산⋅관리하고 

있다. 반면 중앙신체검사소는 정밀 신체검사(2심)가 필요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세트 뿐 아니

라 지방병무청에서 전송된 신체검사(1심) 데이터세트를 정밀 신체검사(2심) 데이터세트와 통합하여 저장⋅백업까

지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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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백업과 분산 및 통합 백업의 관리방식은 각종 재난이나 비상사태로부터 PACS의 데이터세트를 보호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세트가 전자기록의 한 유형인 점을 고려할 때 기록관리 실무에 

있어서 논의의 쟁점이 존재할 것이다. 먼저, 지방병무청에서 중앙신체검사소로 PACS의 데이터세트를 전송하는 

행위가 이관인지 아니면 백업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관의 의미라면 지방병무청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세트는 중앙신체검사소로 전송한 후 삭제해야 하며 이로 인해 지방병무청은 하드웨어의 관리에 대한 부담

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의한 최종 병역처분은 지방병무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신체검사(1심) 및 정밀 신체검사(2심)에 대한 PACS의 데이터세트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처분의 증거기록으로 

모두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논란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한편 지방병무청에서 중앙신체검사소로 데이터세

트를 전송하여 실시하는 백업은 전량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데이터세트의 무결성을 100% 보장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자칫 인적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세트의 무분별한 재생산으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데이터세트의 재생산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관리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3.1.2 리기 표 작성  공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플랫폼 방식의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이 단위기능을 

설정하고 관리기준표를 작성해야 한다. PACS는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가 병역판정 신체검사 시 신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참조판정 서류를 생산⋅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일 시스템이지만 공동 활용 방식이 

아닌 단일기관 단일 시스템의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관리기준표 작성⋅운영기관을 인지하는데 잠시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관리기준표에 단위기능의 관리기관이 병무청으로 적시됨에 따라 그 주체를 작성(병무청) 

및 운영(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기관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정보기술아키텍쳐(EA: Enterprise Architecture)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전자정부법 제2조). PACS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업무의 정보화를 기반으로 구축된 행정정보

시스템이므로 EA 포털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관리기준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구축 전⋅후로 

EA 포털에 시스템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정보자원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기능명세서, Data Flow, 사용자 매뉴얼, 테이블명세서, 테이블 설명 및 Schema 등 개발산출물을 분석하여 

시스템 구축연도를 2005년으로 추정하였다. PACS의 기능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등 정보화 상황을 EA 포털에 

등록하였다면, 관리기준표 작성 시 또는 향후 시스템 정보에 대한 수정사항 발생 시 EA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여 

관리기준표의 현행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RMS 내 기록 리기 표 리 기능

현행 기록관리기준표는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관리해야 한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기준관리 기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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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 기간 등 변경 절차를 수행한 후 매년 기록물 정리 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

였거나 보존 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업무설명 및 단위과제별 보존 기간 등을 관보 또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5조). 그러나 PACS의 관리기준표는 수정사항

을 협의⋅확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체계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무청과 지방병무청 간 문서에 

의한 처리 및 확인 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것은 관리기준표의 변화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기록관리 실무에 기준

으로 적용하는데 혼선을 빚을 수 있으므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관리기준표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3.2 데이터정보 및 업무정보 그룹

3.2.1 데이터세트의 보호  이용 진을 조화롭게 리할 수 있어야 한다.

PACS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시 병역자원에 대한 의료영상을 생산⋅보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시스템

의 목적이 있다. 활용은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접근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이 있다. 하나는 접근통제에 

의해 데이터세트를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접근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먼저 

접근통제 측면에서 병역자원의 인적정보 및 의료영상이 병역처분을 위한 증거기록으로서 허가받지 않은 접근에 

의해 위⋅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 원칙 PACS의 장 리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 보장 서버  일반 스토리지 활용, 근 권한 제어, 독⋅조회

근 제한 사용자 계정, 패스워드 암호화

변환  마이그 이션 정책 유지보수 업체 기술지원 

백업  복원 기능 복 백업(자체  분산 백업), 량 무결성 확인 인력 없음

필수기록 보호  복제 책 병무행정시스템  백업

출처: 자기록 리론(임진희, 2013), 기록 장 원칙 인용 

<표 2> 기록 장 원칙과 PACS의 장 황

PACS의 데이터세트 보호는 저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표 2>의 다섯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의 4대 속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PACS에 대한 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 암호화를 통해 

접근 권한을 제어하여 비인가자에 의한 데이터세트의 훼손을 방지하고 생산 당시의 데이터세트에 대한 속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영상의학과 전담의사가 의료영상의 판독 소견을 입력하고 해당 과목 전담의사는 

병역자원 조회를 통해 의료영상 및 판독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세트 저장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제공하

고 있다. 따라서 저장 및 백업은 인증과 무결성 보장 등의 기능이 부족한 일반 스토리지보다 장기 보존에 적합하고 

데이터세트의 변형이나 손상에 안정적인 아카이빙 스토리지의 도입으로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어

야 한다.

둘째, 접근 제한은 전담의사 및 방사선사 등 업무관련자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암호화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이는 쉽게 타인과 권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방법이다.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한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의 각종 처분 및 입력⋅수정 시 전자서명으로 하여야 한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0조). 이에 병역판정 신체검사 과정에 활용되는 PACS 또한 비인가자로부터 데이터세트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안전한 접근관리 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변환 및 마이그레이션 정책은 PACS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시 유지보수 업체에 의하여 데이터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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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터세트 관리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있어 향후 시스템이 사장되거나 업체를 

교체하는 경우 기술지원 중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지원하는 데이터세트의 

이관 도구를 PACS에 구현하여 생산 당시의 외형 및 내용을 재현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를 위한 기술적 데이터 

이관에 대한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백업 및 복원 기능은 재난이나 비상사태 시 저장 공간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능이다.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는 PACS의 데이터세트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PACS 

서버와 별도의 스토리지에 자체 백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신체검사소는 1일 단위로 전송된 신체검사(1심) 

데이터세트와 정밀 신체검사(2심) 데이터세트를 통합하여 중앙 PACS 서버에 저장한 후 운영한다. 결국 지방병무

청은 생산된 데이터세트를 2본(저장+백업) 보존하고 중앙신체검사소로 전송 후 통합 저장하여 보존하고 있다. 

백업을 위한 전송과 다수의 복사에 의한 재생산으로 개인정보의 외부 노출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고, 데이터세트 

전량의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진본 사본에 대한 논란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필수기록(Vital Records) 보호 및 복제 대책으로 PACS는 병무행정시스템과 백업 데이터세트를 활용하

여 비상운영 및 권한보호 기록물을 재현할 수 있다. 병역자원은 신체검사 모든 과정에서 나라사랑카드로 본인확인

을 실시하며 병무행정시스템에 해당 병역자원의 단계별 신체검사 결과를 저장하여 관리함으로써 재난이나 비상

사태 발생 시 신체검사 업무를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게 한다. 현재 병무행정시스템과 PACS가 각각의 시스템에 

접근하여 병역자원의 데이터세트를 관리하는 체계이지만 향후 PACS는 병무행정시스템과 SSO(Single Sign On) 

방식에 의한 시스템 간 연계로 데이터세트를 업무맥락의 손실 없이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데이터세트의 이용 활성화 측면으로, 종이문서 및 전자문서 형태의 기록과 달리 데이터형 기록은 개별

적인 평가 가치를 넘어서 데이터 간 융합에 의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이상헌, 

2020). 데이터형 기록은 데이터-필드-테이블-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의 범위를 확장하여 생산⋅보존할 수 있는 

한편 활용에 있어서는 기록-정보-데이터로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도 있다. PACS의 데이터세트

는 병역자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지금은 기관 내부의 제한된 업무에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외한 건강상태별 의료영상, 판독 소견 등은 관련 학술연구 및 

산업 분야의 목적 달성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납본과 같은 선제적 외부 활용방안을 점진

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3.2.2 업무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PACS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시 신체 등급 판정에 해당하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무행정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정보시스템이다. 관리기준표의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

리’라는 업무명은 단위기능을 통하여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인적정보 및 의료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PACS의 기능을 표현하여 명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PACS와 병무행정시스템은 시스템 간 연계 운영방식이 아니

므로 시스템 단위의 데이터세트 관리만으로는 업무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단위과제를 기록관리 단위로 하는 종이문서 및 전자문서와 달리 데이터세트 기록은 단위기능을 기록관리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기록의 유형 및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기록관리 방식을 채택할지라도 업무맥락의 유지 

및 재구성은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를 수행하는 단순 정보시스템으로서의 PACS를 

상정한다면 인적정보와 의료영상을 저장하여 조회하는 시스템이며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함에 따라 공공기록

물법에 우선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관리와 달리 기록관리는 증거가치를 우선으

로 고려하고, 이를 위해 ‘맥락의 보호와 재구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설문원, 2018). 병역판정 신체

검사 시 신체 등급의 판정은 각종 영상 자료, 의무 기록지, 진단서 또는 자체 의료장치를 이용한 검사 자료를 

확인한 후 판정하도록 한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0조). 또 병역판정 관련 자료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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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행정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 화면 이미지 사항에 지체 없이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신체검사 자료 

목록을 일괄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5조).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참조판정 서류

와 관련한 두 개의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PACS의 데이터세트는 참조판정 서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맥락을 보호하면서 병역자원별 고유식별정보로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PACS의 데이터세트는 기록으로

서 시스템 단위의 기록관리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병무용 진단서, 의무 기록지, 진단서 등과 종합적으로 업무맥락

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관리기준표는 PACS 및 데이터세트 자체를 기술(description)

하는 데이터 정보뿐 아니라 연관 업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분류체계 등에 의한 업무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3 법규정보 및 기록관리정보 그룹 

3.3.1 데이터세트 리 훈령을 정비해야 한다. 

PACS의 관리기준표는 시스템 분석결과에 따라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 1개의 단위기능을 설정하고 보존 

기간 10년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PACS의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법령으로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3조는 

신체검사가 끝난 사람의 자체 촬영 및 외부 의료영상(X-Ray, CT, MRI, 초음파 등)에 대하여 정상자의 흉부 촬영 

영상은 1년, 그 밖의 의료영상은 10년간 PACS 또는 CD 등에 보관하였다가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폐기 처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분 병역 정검사 규정 병역 정신체검사장비 리규정

자체 촬  의료 상
10년

(단, 정상자 흉부 X-ray: 1년)
5년

외부 의료 상 10년 -

<표 3> 의료 상 보존 기간 비교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라 정상자의 흉부 촬영 영상을 보존 기간 1년으로 명시하여 1개의 단위기능에 2개의 

보존 기간을 적용함으로써 폐기 처분 시기가 서로 다를 경우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 단위기능의 업무맥락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자의 건강상태의 정상 여부에 따라 보존 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면 단위기능 명칭을 보존가치에 따라 새롭게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의료영상은 보존 기간 

1년 또는 10년 경과 후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폐기 처분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종이문서의 기록물평가절차를 

해당 기간 내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 병역자원에 대한 종이문서 형태의 참조판정 서류와 PACS의 데이터세

트에 대한 폐기 처분 시기가 서로 달라질 수 있어 이것도 업무맥락이 손상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는 그 관리 규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외에도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 중인 사람 2.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의한 병역이행자 3.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에 의한 정책자문위원 및 병역판정검사 체험 등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한 사람 4. 그 밖에 병무행

정 홍보 및 안내 등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해당되며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의료영상(MRI, CT)의 원본은 PACS 또는 CD 등으로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PACS의 데이터세

트 관리기준표가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 1개의 단위기능에 보존 기간이 10년을 적용한다고 할 때 서로 다른 

보존 기간은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병역판정검사 외 장비의 이용을 목적으로 촬영한 의료영상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시 신체 등급 판정을 위한 데이터세트는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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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단 기능은 행 업무분류체계 내에서 조직화 될 수 있도록 명명해야 한다. 

기록의 조직화는 기록을 생산 및 접수하게 된 업무의 배경과 흐름이라는 맥락을 기록이 증거하고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분류⋅정리하여 기록과 기록 간의 상호관계의 이해와 검색⋅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이

해영, 2013). 병무용 진단서, 의무 기록지, 수술 기록지, 진단서, 외부 의료영상 등은 병역자원의 신체 등급 판정

을 위한 참조판정 서류로써 PACS의 데이터세트를 제외하면 원본이 종이문서의 형태로 생산⋅관리됨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 기간 10년 ‘참조판정서류 등록’ 단위과제에 정리⋅편철하고 있다. 만약 PACS의 데이터

세트가 종이문서의 형태로 출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같은 단위과제에 정리⋅편철 해야 할 기록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관리기준표의 업무명은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로 명명하여 관리함으로써 ‘참조판정서류 등록’ 단위과

제와의 업무 관련성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업무 내용은 병역자원 인적정보, 의료영상 저장/전송, 판독 

소견 등록/조회, 의료영상 검색 등 관련 업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시스템의 기능만

을 기술(description)하고 있다.

다양한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단위기능은 물리적 또는 시스템적 

관점에서 처분단위로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관리 관점에서는 기록의 

유형과 상관없이 종이문서, 전자문서, 데이터세트 등은 해당 기관의 업무분류체계 내에서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PACS의 단위기능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의 보존 기간을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서 제시한 

보존가치를 참고하여 10년으로 책정한 것처럼 단위기능은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으로 명명해야 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증거기록으로서 병무용 진단서, 의무 기록지, 수술 기록지, 진단서 등은 국방(정책분야) 

> 병무행정(정책영역) > 병역자원선발(대기능) > 병역판정검사(중기능) > 병역판정검사실시(소기능) > 참조판정서

류 등록(단위과제)의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위치한다. PACS의 데이터세트 역시 병역자원 인적정보, 의료영상 

저장/전송, 판독 소견 등록/조회, 의료영상 검색을 통하여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 단위기능으로 동일업무를 수행

하므로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내에서 맥락을 재구성하고 기록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3.3.3 동일업무는 동일 보존 기간을 책정해야 한다.

PACS는 시스템 분석결과 72개 테이블 중 병무 영상정보와 관련된 9개의 테이블 및 부속 영상 파일 전체를 

적용 범위로 1개의 단위기능을 설정하고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였다(국가기록원, 2020c). PACS의 관리기준표 중 

기록관리정보를 살펴보면 단위기능 명칭은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이며 보존 기간은 지방병무청의 경우 10년으

로 책정하여 관리하고 중앙신체검사소의 경우 정밀 신체검사(2심) 데이터세트와 통합하여 관리하는 점을 감안하

여 30년으로 책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의 동일업무에서 보존 기간이 

10년과 30년으로 서로 다르게 책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향후 기록열람 등의 대응을 고려하여 상위 보존 

기간을 적용하여 30년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국가기록원의 컨설팅(국가기록원, 2020c) 당시 관리기준

표 작성과정에서 보존 기간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결과 지방병무청 PACS의 데이터세트와 중앙신체검사소 PACS

의 데이터세트 보존 기간에 대한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 PACS의 

데이터세트는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의 동일업무에 해당하는 기록가치를 지니므로 동일한 보존 기간을 책정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7> PACS의 데이터세트 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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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표에 의하면 시스템관리 권한과 데이터보유 권한이 지방병무청에 있으므로 중앙신체검사소 PACS의 

데이터세트는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전송하고 보존 기간 10년을 책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한 지방병무청으로 

전송된 데이터세트는 진본 사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중앙신체검사소 PACS의 데이터세트는 삭제하는 

것이 PACS의 현행 관리체계에서는 합리적일 것이다. 반면 관리기준표의 시스템관리 권한과 데이터보유 권한을 

병무청으로 정정한다면, 지방병무청은 중앙신체검사소(병무청 소속기관)로 PACS의 데이터세트를 전송 후 자체 

보존 데이터세트를 삭제해야 하고 보존 기간을 30년으로 상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PACS의 데이

터세트 보존 기간을 30년으로 재책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내 ‘참조판정서류 등록’ 단위

과제에 대한 기록가치 재평가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분 정  신체검사 비율 병역처분 인원

정  신체검사 인원

합계
2심 상

(5 /6 )
정 검사 의뢰 이의제기

2018년 3.1% 315,698명 9,669명 208명 8,274명 1,187명

2017년 2.8% 323,800명 8,993명 495명 7,328명 1,170명

2016년 2.5% 339.716명 8,632명 1,050명 6,399명 1,183명

출처: https://www.mma.go.kr/index.do

<표 4> 정  신체검사 황(정보제공 3개년)

PACS는 시스템관리 권한이 지방병무청에 있고 단일기관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방식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재 스토리지의 용량을 증설하면서 폐기 처분 없이 데이터세트를 보존하고 있다. 과거 3개년 

간 공개된 정밀 신체검사(2심) 실시 현황에 의하면 매년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 신체검사 의뢰 인원은 병역처분 

대싱자의 약 3%에 해당하는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달리 해석하면 매년 약 97%의 병역자원에 대한 데이터세

트는 지방병무청에서 생산⋅관리하고 있으며 중앙신체검사소 PACS에 전송되어 통합 저장되는 데이터세트의 약 

97%는 보존 기간 10년이 적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의 컨설팅(국가기록

원, 2020c) 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공개 등 사회적 책임를 이행하기 위하여 증거적 가치로서 보존 기간을 30년으

로 상향하는 의견이 소수 있었다. 그러나 대량의 데이터세트에 과도한 보존 기간을 책정하는 것은 PACS에 대한 

제반 인프라의 구축⋅관리 및 기록의 활용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별도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3.3.4 이질  기록매체의 통합 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시 생산⋅접수되는 의료영상 자료는 2005년 PACS의 도입으로 필름 형태의 물리적 매체로 

생산 및 관리되던 방식에서 전자적 매체에 저장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신체 등급 판정에 참조한 

병무용 진단서, 수술 기록지, 진단서 등은 병무행정시스템 참조판정서류 등록 화면에 빠짐없이 저장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5조), 외부 의료영상의 경우 PACS에 저장 후 본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3조).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참조한 의료영상은 과거의 필름을 비롯하여 CD 등 서로 다른 매체로 보존시설의 

환경기준을 달리하여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병역자원은 향후 재병역판정검사를 이유로 의료영상

이 추가 생산되므로 생산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채 데이터세트 기록을 10년 이상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참조판정서류 중 종이문서는 스캔 파일로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하는 반면 의료영상은 목록만을 등록하고 

별도로 PACS에서 주민등록번호나 병적번호로 조회하여 확인해야 한다.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목록과 PACS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세트가 함께 관리 될 때 의료영상은 신체 등급 판정을 위한 증거적 기록가치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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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ACS ⋅후의 의료 상 생산  리

병무행정시스템, PACS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 빅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

여 가능한 장기간 데이터세트를 보존하는 전략을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리적 매체의 의료영상은 보존 

기간 10년으로 인한 처분 시기 도래로 폐기 처분이 수행되고 전자적 매체의 의료영상은 장기간 보존됨에 따라 

동일한 증거기록으로서 가치를 지녔음에도 매체별로 보유 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세트의 경우 기록가치와 데이터 활용 가치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특히 빅 데이터 분석 

등의 활용 가능성을 위하여 PACS의 데이터세트를 생산 기관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 동일한 

가치를 지닌 과거의 필름 등도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수립하여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환경개선 모델

4.1 이해관계자의 범위 확대 및 역할 재정립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기관 내부의 시스템 운영부서, 기록관, 업무 처리부서가 협업을 통하여 관리기준표를 작성

하고 국가기록원과 협의⋅확정 후 그 정보를 기록관리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2020년 공공기

록물법령의 개정과 공공표준(국가기록원, 2020a) 및 실행 매뉴얼(국가기록원, 2020b)의 공표로 데이터세트의 기록관

리 방법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기록관리 실무에 안착시키기 위해 계속적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이 기록관리 대상인지에 대한 기관의 내부적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범 역할

As-Is To-Be As-Is To-Be

- 기 장 -
∘ 기록 리 리더쉽 실

∘ 인 /물 자원 지원

시스템

운 부서
As-Is

∘ 행정정보시스템 확인(EA정보 확인)

∘ 기록 리 제외 시스템 검토/기록  의 

∘ 리기 표 안 작성(기록 리정보 외 5개 역)

∘ 행정정보시스템 EA 포털 의무등록

∘ 기록 리 기능 구

∘ As-Is

기록 As-Is

∘ 기록 리 상/제외 시스템 선별

∘ 리기 표 작성 업(기록 리정보 작성)

∘ 리기 표 국가기룍원 의/확정

∘ 리기 표 기록 리 용

∘ 데이터세트 기록 리계획 반

∘ 리기 표 작성⋅이해 계자 의

∘ 리기 표 변화 리⋅공유

∘ 시스템 재설계 시 단 기능 의

∘ As-Is

업무

처리부서
As-Is

∘ 리기 표 보존 기간 책정 의

∘ 기록 리 수행 업(처리과 의견조회 등)
∘ As-Is

- 데이터 리부서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범 , 활용 시  등 결정

∘ 개방 가능 데이터 변환/선제  제공 

<표 5> 기  내 이해 계자의 범 와 역할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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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담당자는 PACS의 관리기준표 작성에 참여(국가기록원, 2020c)하였음에도 데이터세트에 접근할 권한은 

부여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로써 PACS가 기록관리 대상이라는 법적 근거가 기관 내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인식개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관장이 PACS의 중요성과 데이터세트에 대한 기록가치를 

공감하고 의지를 표명하는 등의 리더쉽을 실현하는 것은 기관 내 이해관계자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실행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시스템 운영부서는 기록관리정보 외 관리기준표의 5개 영역을 작성해야 한다. 기관에서 구축⋅운영 시 정보화 

현황을 EA 포털에 필수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시스템정보와 데이터정보의 내용은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

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 관리정보, 법규정보, 업무정보는 기관의 직제 및 관련 법규 분석 

등을 통하여 기록관에서 작성할 수 있는 정보영역이다. 특히 관리기준표는 업무와 관련한 데이터세트의 생산과 

획득 상태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기록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으므로 PACS의 데이터세트를 병역판정 신체검사 

시 신체 등급 판정의 증거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점이 아닌 업무에 대한 기록화 관점에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표 작성⋅운영에 있어 

기록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PACS의 기능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수행 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계 변화는 

단위기능의 설정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록관 담당자가 사전협의 과정에 참여하여 단위기능의 설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업무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내⋅외부의 활용에 있다. PACS는 대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점을 고려

하여 현재 해당 업무와 관련한 내부의 제한적 활용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빅 데이터 분석에 의한 데이터의 활용이 

화두가 되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의한 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는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되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자는 PACS의 데이터세트가 학술연구 및 산업 분야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로 폭넓

게 활용되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방이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공 범위 및 활용 시점 등 데이터 서비스 방안에 대해 데이터세트 이해관

계자와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야 한다. 

4.2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 도입

PACS는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 1개의 단위기능으로 유사기관 공통업무기능을 수행하는 단일기관 단일 시

스템이다. 관리기준표에 따라 병무청은 단위기능에 대한 관리기관이며, 지방병무청은 DBMS 운영⋅관리 및 데이

터보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 PACS와 같이 유사기관 공통업무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은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여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관리 권한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의 데이터보유 권한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방식이다. 그러나 PACS의 경우 단위기능 및 DBMS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관리 권한이 병무청(단위기능)과 지방병무청(DBMS 운영⋅관리)으로 분리되어 있어 체계적⋅일관적 관리

에 어려움이 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조직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를 의미하므로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PACS의 경우 방화벽 및 내부 호스팅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안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적합하다. 

본 운영방식의 적용으로 병무청은 PACS의 시스템(단위기능 포함) 및 DBMS 운영⋅관리 권한을 가지고, 플랫폼 

방식으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동일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관리 대상 

병역자원의 수와 데이터세트의 용량에 따라 IT 자원을 배분하여 부족 및 잉여 없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세트 기록의 이관 및 삭제 등 PACS에 기록관리 기능을 구현하거나 기존의 기능을 개선할 경우 시스템 

관리기관인 병무청이 체계적으로 일괄정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는 PACS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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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세트 보유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충실할 수 있다. PACS의 사용기관 간 신체검사 대상자의 

의료영상 통합검색이 가능하여 신체 등급 판정을 위한 PACS의 사용기관 간 해당 전담의사의 신속하고 전문적

인 협업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시 신체 등급 판정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방병무청의 신체검사

(1심) 데이터세트와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 신체검사(2심) 데이터세트를 진본성을 유지하면서 통합관리 할 수 

있어 신체 등급 판정 업무의 맥락을 보호하고 재구성하는 기록관리 과정에서 증거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PACS의 운 방식 개선(안)

출처: 온-나라 문서시스템 클라우드 통합 편집 

4.3 모듈방식의 관리기준표 운영 및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체계 구축

데이터세트는 시스템 단위로 테이블-필드 등을 단위기능으로 설정한 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업무맥락 관점의 기록관리방식이라고 하기보다 시스템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적(technical) 관리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록은 내용-구조-맥락에 의해 증거 및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 PACS의 데이터세트는 관리기준표의 영역별 정보를 정확하게 현행화함으로써 메타데이터에 

의해 기록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병무청은 단위기능의 관리기관으로서 PACS의 관리기준표의 6개 항목 정보를 작성⋅확정하고 지방병무청은 

확정된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활용하여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의 정적인 관리기준

표로는 변동이 잦은 동적인 PACS의 맥락을 보호하고 재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문서형태의 관리기준표

는 정보의 변경 시 새로운 문서로 재작성하기 위한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 될 때마다 소속기

관에 배포하는 반복적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반면 모듈방식의 템플릿은 관리기준표 재작성 시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면서 문서작성 오류로 인한 정보의 부정확성을 예방할 수 있어 관리기준표의 변화관리를 신속하고 신뢰

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문서형태의 관리기준표 양식을 모듈방식의 템플릿으로 변경할 경우 관리기준표 

항목을 접근점(access point)으로 활용하여 PACS의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PACS가 단일기관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한 모듈방식의 관리기준표를 사용하더라도 변경된 정보를 기관마

다 반영해야 하므로 변경된 정보를 적용하는 시점에 있어 간극은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플랫폼 방식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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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관리의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종이문서 및 전자문서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기준표를 생성⋅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세트의 경우 시스템 단위

의 관리방식을 채택하여 기록관리시스템과 이관 등 연계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기준표의 생성⋅관리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처분 시점에 관리기준표의 실시간 검색⋅활용이 가능하도록 

처분절차의 문서를 생산⋅관리하는 온-나라시스템을 플랫폼으로 하여 변화관리를 공유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데이터세트의 이관 및 삭제 등 기록관리 기능을 행정정보시스템에 구현할 경우 

모듈화된 관리기준표는 PACS 내에서 작성·관리 및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10> 데이터세트 리기 표 공유(안)

4.4 하이브리드 기록을 위한 업무 연계성 관리 

기록이란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처리행위를 위한 자산과 증거로서 접수, 유지하는 

정보”이다(ISO 15489-1:2016). 또 ‘증거’라는 개념은 ‘스스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자 하는 ‘무엇’과

의 관계 속에서 성립된다(설문원, 2018). 

기록유형 As-Is To-Be

데이터세트 단 기능
... > >병역 정검사 실시(소기능) >

참조 정 의료 상 리(단 기능) >참조 정 상 등록(단 기능카드)

자/비 자 ... > >소>단 과제>단 과제카드
... > >병역 정검사 실시(소기능) >

참조 정서류 등록(단 과제) >참조 정서류 등록(단 과제카드)

<표 6> 기록유형별 기록 리 조직화 통합(안)

전자/비전자 기록유형은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를 채택하여 기록으로서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으나 

데이터세트는 시스템 단위의 관리를 원칙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조적 독립이 가능한 시스템 기능을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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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설정함에 따라 현재의 관리기준표에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업무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데이터세트 기록유형을 관리하기 위한 단위기능과 전자/비전자 기록유형을 관리하기 위한 단위과제는 동일업무

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 및 시스템 기능으로 현행 기록분류체계 내 업무 연계성 확인을 통하여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체 등급 판정의 증거로서 기록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표 6>의 전자/비전자 단위과

제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의 소기능인 ‘병역판정검사 실시’를 수행하기 위해 절차별 영역별로 세분화한 최소

의 업무기능 단위이다. PACS의 단위기능 또한 소기능인 ‘병역판정검사 실시’를 세분화하여 수행하는 시스템 기

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서 업무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기능을 

단위과제와 단위기능으로 구분하고 포괄적⋅독립적인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라는 단위기능 명칭을 ‘참조판정 

의료영상 관리’와 같이 보완한다면 동일한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업무맥락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소기능의 

보존 기간을 동일하게 상속받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비전자 및 데이터세트의 서로 

다른 기록유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으로 현행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내 조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향후 다양한 유형의 기록 생산을 예견한다면 업무맥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유형의 기록을 포괄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개선된 기록분류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기록유형 As-Is To-Be

데이터세트/

자/비 자
업무종료 후 다음 연도 1월 1일 입 의무 면제 후 다음 연도 1월 1일

<표 7> 보존 기간 기산 시  변경(안)

관리기준표 작성과정에서 PACS의 단위기능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의 보존 기간 결정에 있어 신체검사(1심) 

의료영상은 10년, 정밀 신체검사(2심) 의료영상은 30년을 적정 보존 기간으로 책정하고 동일업무인 점을 고려하

여 30년 상향 책정을 권고받았다(국가기록원, 2020c). 그러나 권고 안에 따라 단위기능의 보존 기간을 상향 책정할 

경우 데이터세트 기록유형(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 보존 기간 30년)과 전자/비전자 기록유형(참조판정서류 등록, 

보존 기간 10년)은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다시 서로 다른 보존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전자/비전자 기록유형

에 비해 데이터세트 기록유형은 상대적으로 장기적 보존을 위한 물리적 공간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PACS의 

시스템 여건이 허락하는 한 폐기 처분 없이 오랜 기간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자/비전자 기록유형의 폐기 

처분이 먼저 수행되면서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내 업무맥락의 보호 및 재구성에 손상을 가져올 것이다. 또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 신체검사 등을 원인으로 의료영상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일부 병역자원의 경우 

생산연도(시작연도~종료연도: 업무종료 연도가 생산연도로 확정)의 기산 시점이 계속 연장되므로 해당 병역자원

에 대한 의료영상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존 기간이 아니라 해당 단위기능 및 단위과제의 생산연도 개념 및 기산 시점을 변경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행방불명 등 그 밖의 사유인 경우 38세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된다(병역법 

제71조). 따라서 <표 7>의 보존 기간 기산 시점 변경(안)은 최초의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해(시작연도) 부터 

재병역판정검사 등 지속적인 의료영상을 추가하여 관리하고 최장 37세가 되는 해(종료연도)에 해당 병역자원에 

대한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 단위기능의 생산연도를 확정한 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0년간 보존하는 방안이

다. 이 방안은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가 수행하는 동일업무의 서로 다른 보존 기간 책정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으며 보존 기간 기산 시점의 고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로써 PACS의 데이터세트는 최초의 병역

판정 신체검사(19세)를 받은 후 의료영상을 업무의 흐름에 따라 누적 관리하면서 최장 47세가 되는 해까지 보존하

게 되므로 병역자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에도 합리적인 기록관리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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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국가기록원은 2020년 공공기록물법령 개정과 공공표준(국가기록원, 2020a) 및 실행 매뉴얼(국가기록원, 2020b)

의 공표로 관리기준표 작성에 의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간접적 기록관리 방법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기록관리 

실무에 안착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관리기준표 작성만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인식수준, 인적/물적 자원 배분 등 기관이 처한 기록관리 

환경에 따라 현장의 체감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환경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PACS의 관리기준표 6개 영역을 관리정보 및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및 업무정보, 법규정보 및 

기록관리정보의 세 개 영역으로 그룹화한 후 각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환경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관리정보 및 시스템정보 그룹을 살펴보면 첫째, PACS가 유사기관 공통업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임에도 단일기관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스템관리 권한과 데이터보유 권한이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둘째, 관리기준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EA 정보의 관리가 부족하고 관리기준표 정보의 변화관리 절차 및 방법의 

체계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관리기준표 운영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데이터정보 및 업무정보 그룹을 살펴보면, PACS의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정보 및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접근통제와 이용 활성화의 상반된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접근통제 

측면에서는 첫째, 인증과 무결성 보장 등의 기능이 부족한 일반 스토리지보다 장기 보존에 적합하고 데이터세트의 

변형이나 손상에 안정적인 아카이빙 스토리지의 도입으로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쉽게 권한 정보 공유가 가능한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암호화 방식보다 안전한 접근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데이터세트 관리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있어 향후 시스템이 사장되거나 업체를 교체하는 경우 기술지원 

중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기록원이 지원하는 데이터세트의 이관 도구를 PACS에 구현

하여 생산 당시의 외형 및 내용을 재현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를 위한 기술적 데이터 이관에 대한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백업 및 복원 기능을 위한 다수의 재생산은 PACS의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대량으

로 보유하게 되어 노출의 위험이 크며 또한 전량의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진본 사본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필수기록 보호 및 복제 대책으로 병역자원의 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해 현재 각각 운영되는 병무행정

시스템과 PACS는 향후 SSO(Single Sign On) 방식에 의한 시스템 간 연계로 데이터세트를 업무맥락의 손실 없이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는 첫째, PACS의 데이터세트가 개별적인 평가 가치를 

넘어서 데이터 간 융합에 의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진 점을 고려하여 내부의 제한된 

업무 활용에 그치지 말고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외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PACS와 

병무행정시스템은 시스템 간 구조적 연계 운영방식이 아니므로 시스템 단위의 데이터세트 관리만으로 업무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고 관련 업무와 연계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표 정보를 기술(description)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규정보 및 기록관리정보 그룹을 살펴보면 첫째, PACS의 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한 훈령에서 보존 

기간이 혼재되어 명시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PACS의 데이터세트는 업무맥락 속에서 보존 기간 만큼의 

기록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단위기능은 현행 업무분류체계 내에서 조직화 될 수 있도록 명명해야 한다. 셋째, 

PACS의 단위기능이 동일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 PACS의 데이터

세트 보존 기간은 동일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넷째, PACS의 데이터세트는 보존공간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에 필름 등 물리적 매체보다 장기적으로 보존할 것이며, 그로 인해 물리적 매체 등의 폐기 처분이 먼저 

수행될 경우 동일한 증거기록으로서 가치를 지녔음에도 매체별로 보유 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데이터세트의 경우 기록가치와 데이터 활용 가치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적 보유를 고려한

다면 과거의 필름 등은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수립하여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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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리기준표 6개 영역의 세 개 그룹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PACS의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효과

를 높일 수 있는 환경개선 모델을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이해관계자의 범위 확대 및 역할 재정립이다. 

관리기준표 작성에 의존적인 간접적 기록관리뿐 아니라 기관 내 데이터세트에 대한 기록관리 인식개선이 필요하

다. 특히 기관장의 데이터세트 기록가치에 대한 공감과 의지 표명에 의한 리더쉽 실현은 매우 중요하다. 또 빅 

데이터 분석에 의한 데이터 활용이 화두가 되면서 PACS의 데이터세트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데이

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자는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 도입이다. PACS가 유사기관 공통업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이지만 

단일기관 단일 시스템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시스템관리 권한과 데이터보유 권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방식의 통합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IT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데이터세트의 안전한 

관리를 하나의 관리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병무청의 신체검사(1심) 데이터세트와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 신체검사(2심) 데이터세트의 통합관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시 신체 등급 판정 업무의 

맥락을 보호하고 재구성하여 증거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기록관리 환경이 될 것이다.

셋째, 모듈방식의 관리기준표 운영 및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체계 구축이다. 현행 문서형태의 정적인 관리기준

표로는 변동이 잦은 동적인 PACS의 맥락을 보호하고 재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보의 변경 시 새로운 문서로 

재작성하기 위한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 될 때마다 소속기관에 배포해야 하는 반복적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모듈방식의 템플릿으로 작성할 경우 재작성 시 기존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문서작성 

오류로 인한 정보의 부정확성을 예방할 수 있으며 관리기준표 항목을 접근점(access point)으로 활용하여 PACS의 

데이터세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데이터세트의 경우 시스템 단위의 관리방식을 채택하여 기록관리

시스템과 이관 등 연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처분 시점에 관리기준표의 실시간 검색⋅활용

이 가능하도록 기록관리시스템보다 처분절차의 문서를 생산⋅관리하는 온-나라시스템을 플랫폼으로 하여 변화관

리를 공유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데이터세트의 이관 및 삭제 등 기록관리 

기능을 행정정보시스템에 구현할 경우 모듈화된 관리기준표는 PACS 내에서 작성⋅관리 및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하이브리드 기록을 위한 업무 연계성 관리이다. 전자/비전자 기록유형은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분류체

계를 채택하고 있으나 데이터세트 기록유형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조적 독립이 가능한 시스템 기능을 기록관리 

단위로 설정함에 따라 관리기준표의 정보만으로 업무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PACS의 단위기능 

또한 소기능인 ‘병역판정검사 실시’를 세분화하여 수행하는 시스템 기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부기능분류체계

(BRM)에서 업무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기능을 단위과제와 단위기능으로 구분하고 포괄적⋅
독립적 ‘병역자원 의료영상 관리’라는 단위기능 명칭을 ‘참조판정 의료영상 관리’로 보완한다면 동일한 분류체계

를 적용하여 업무맥락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소기능의 보존 기간을 동일하게 상속받아 관리할 수 있다. 

전자/비전자 및 데이터세트의 서로 다른 기록유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으로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내 

조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향후 다양한 유형의 기록 생산을 예견한다면 업무맥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유형의 기록을 포괄하여 조직화할 수 있는 개선된 기록분류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 일부 병역자원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 신체검사 등을 원인으로 의료영상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경우 생산연도(시작연

도~종료연도: 업무종료 연도가 생산연도로 확정)의 기산 시점이 계속 연장되므로 해당 병역자원에 대한 의료영상

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존 기간이 아니라 해당 단위기능 및 단위과제의 생산연도 

개념 및 기산 시점을 변경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위기능의 보존 기간 기산 시점을 업무종료 

후 다음 연도 1월 1일에서 입영의무 면제 후 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 후 10년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최초 병역판

정 신체검사를 받은 19세로부터 최장 47세가 되는 해까지 장기적 보존이 가능하여 향후 병역자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를 수행하기에도 합리적인 보존 기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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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장의 기록관리 실무에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적용하기에 앞서 기록관리 환경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환경개선 모델의 적용 및 검증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의식과 더 나은 해결방안

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현장의 기록관리 실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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